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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·출연

□ ☑ □ □ □ ☑ □ □ □ □

심의
(ʼ16.10.
14)

경상 투자

☑ □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결과
사업보조 장애인복지법제81조

원안가결
운영비보조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백일헌
2133-7440

최진경
2133-7464

임종수
2133-7468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

총사업비 총
1,450,762천원

[국비]
552,881천원

[시비]
897,881천원

(보조율)
38.1 %

[구비]

사업내용 ○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, 증축, 장비보강, 개보수, 임차료 지원
등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

사업형태 □직접수행 ☑자치단체 보조 ☑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□민간위탁 □기타

사업시행주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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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예 산 설 명

구 분 2015년
예산액

2016예산액
(A) 2017예산(B) 증감 (B-A)

(B-A)*100/A

계 (x736,202)
1,349,244

(x1,695,834)
3,403,668

(x552,881)
1,450,762

(x△1,142,953)
△1,952,906

(x△67)
△57

민간자본사업보
조(이전재원)

(x-) (x-) (x241,357)
827,714

(x241,357)
827,714

(x-)

민간대행사업비 (x94,727)
189,454

(x65,072)
130,144

(x28,206)
56,412

(x△36,866)
△73,732

(x△56)
△56

자치단체자본보
조

(x92,542)
154,826

(x243,524)
487,048

(x283,318)
566,636

(x39,794)
79,588

(x16)
16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○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

업무능력과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

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□ 사업근거
○ 법령상 근거
- 장애인복지법 제81조(비용보조),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,제12조

□ 사업내용
○ 위 치 : 서울시 전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

민간자본사업보조(이
전재원)

○법인시설 기능보강
482,714,000원

= 482,714천원

○보호작업장 신축(국비 확보 후 교부)
345,000,000원

= 345,000천원

민간대행사업비 ○시립시설 기능보강
56,412,000원

= 56,412천원

자치단체자본보조 ○구립시설 기능보강
566,636,000원

= 566,636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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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2017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1,450,762

기능보강사업 신청 2017.01~2017.12 2018년도 기능보강사업 신청서 접수 및
검토

기능보강사업 확정통보 2017.01~2017.03 2017년도 기능보강사업 확정 통보

보조금 신청 2017.01~2017.12 2017년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서
접수

보조금 교부 2017.01~2017.12 1,450,762 신축,증축,개보수,장비보강,임차료 등
사업별 예산 교부

○ 규 모 :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9건
○ 사업기간 : 2017.1~12월
○ 사업내용 : 신축, 증축, 장비보강, 개보수, 임차료 지원 등
○ 총사업비 :1,451백만원

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○ 장애인복지법 제81조(비용 보조)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,

제12조에 의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환경개선을 통한

장애인복지증진 제고

□ 사업추진절차
○집행절차
-기본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(보건복지부) → 국고보조금

자치구별 확정내시(시) → 매월 국고보조금 교부(보건복지부→시) →

보조금 신청(시←자치구) → 보조금 집행(자치구) → 정산

보고(시←자치구)

2014년도 ○ 47건 (개보수19,증축1, 장비보강27)

2015년도 ○ 56건 (개보수15, 장비보강 41)

2016년도 ○ 61건 (신축1, 증축1, 개보수17, 장비보강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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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○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여건(장애인근로자 고용확대, 임금향상 등)개선

(단위 : 천원)

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3
(x674,452)
1,360,705

(x-)
0

(x-)
895,458

(x1,569,910)
3,151,621

(x1,568,911)
3,149,622

(x-)
0

(x999)
1,999

2014
(x791,490)
1,594,980

(x-)
0

(x-)
49,196

(x840,685)
1,693,371

(x786,131)
1,583,163

(x-)
0

(x54,554)
110,208

2015
(x592,042)
1,205,084

(x-)
0

(x-)
135,164

(x736,202)
1,484,408

(x728,522)
1,465,877

(x-)
0

(x7,680)
18,531


